
사      건 2020타채114589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

채  권  자 1. 김정민

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266길 23, 101호(남현동)

2. 송형민

전주시 완산구 문학대6길 18-6, 101호(효자동3가, 하나빌라)

3. 김현진

부산 사하구 괴정로 198-1, 402호(괴정동, 괴정부자마을)

4. 조범철

부산 사하구 당리길 27 (당리동)

위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지향 담당변호사 김진

채  무  자 주식회사 레이스투어 (110111-4959908)

서울 종로구 종로 19, 에이동 1403호(종로1가, 르메이에르종로타운1)
대표자 사내이사 이주헌

제 3 채 무 자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

서울 중구 을지로 16 (을지로1가)
대표이사 우종웅

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

결          정

주    문

1.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19카단823271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
기재 채권 중 금 162,082,621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, 나머지 금 
26,373,536원을 압류한다.
2.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4.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.

청구금액

금   188,456,157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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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: 1.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
합니다.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,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
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 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
귀속됩니다. 그러나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, 가압류 또는 
배당요구가 있으면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
합니다(민사집행법 제236조 참조).

2. 추심신고서에는 사건번호, 채권자·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, 
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기 바랍니다(민사집행규칙 
제162조 제1항 참조).

3. 이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내에 이 법원에 
사법보좌관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
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(법원조직법 
제54조 3항,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, 민사집행법 제15조, 제227조, 제229조 
참조).

4.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할 수 있고 
이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(민사집행법 제248조 참조).

이    유

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0057 가이드
보수 청구의 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
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0.  6.  29.

사법보좌관 임성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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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별 지 ]

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할 채권 등의 표시

1.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및 추심할 채권

   금 162,082,621원

  (김정민 62,504,127원, 송형민 59,491,000원, 김현진 24,217,092원, 조범철 15,870,402원)

채무자 주식회사 레이스투어(110111-4959908)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

크(110111-0609771)에 대하여 가지는 여행하청 정산대금 채권(채무자가 제3채무자로

부터 여행 하청을 받아 여행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

지급받을 여행하청 정산대금) 중,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

까지의 금액

① 지급기일이 가까운 것의 순서로,

② 지급기일이 같다면 (가)압류가 있는 것을 후순위로 하여 현재의 잔액과 향후 지

급될 여행하청 정산대금으로서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

2. 압류 및 추심할 채권

   금 26,373,536원 [청구채권 188,456,157원－본압류전이채권 162,082,621원]

  (김정민 22,409,794원, 송형민 2,355,929원, 김현진 968,104원, 조범철 639,709원)

채무자 주식회사 레이스투어(110111-4959908)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

크(110111-0609771)에 대하여 가지는 여행하청 정산대금 채권(채무자가 제3채무자로

부터 여행 하청을 받아 여행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

지급받을 여행하청 정산대금) 중,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

까지의 금액

① 지급기일이 가까운 것의 순서로,

② 지급기일이 같다면 (가)압류가 있는 것을 후순위로 하여 현재의 잔액과 향후 지

급될 여행하청 정산대금으로서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.

※ 합계 188,456,157원

  (김정민 84,913,921원, 송형민 61,846,929원, 김현진 25,185,196원, 조범철 16,510,111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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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계산내역

청구채권 188,456,157원

1. 금 181,263,287원

   귀원 2020가단5040057 가이드보수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원금

  (김정민 81,684,793원, 송형민 59,491,000원, 김현진 24,217,092원, 조범철 15,870,402원)

2. 금 7,131,670원 

   위 금원에 대한 2020. 2. 25.부터 2020. 6. 23.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

   181,263,287×0.12×(120/366)＝7,131,670   [2020년은 윤년이므로 366일로 계산]

  (김정민 3,213,828원, 송형민 2,340,629원, 김현진 952,804원, 조범철 624,409원)

3. 금 61,200원 (내역: 인지대 3,600원＋송달료 57,600원)

  (김정민 15,300원, 송형민 15,300원, 김현진 15,300원, 조범철 15,300원)

4. 합계 188,456,157원

  (김정민 84,913,921원, 송형민 61,846,929원, 김현진 25,185,196원, 조범철 16,510,111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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